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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교육의 도입 後

일본 특수교육서비스 전달체제의 변화

스즈키 시게오

(삿포로대학 교수)

김  일  명  譯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2009년도 일본 삿포로시에서 개최된 제9회 한일지적장애인축구페스티벌에서 존경하는 김원경

교수와 김일명교수를 만났습니다. 

김원경교수는 이 대회사에서 “지금까지 연마한 기량을 발휘하고, 같은 꿈을 향하여 정열을 불

태운 선수들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축구에 관한 양국의 지적장애선수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또 장애아교육에 관

여하는 사람으로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같다는 것에 김원경 교수, 김

일명 교수와 의견을 교환하고 깊이 있게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

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인연에 의해 일본의 특별지원교육도입이후의 일본 특수교육의 변화에 대

해서 저에게 발표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본고는 2008년도에 도입된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제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그리고 현재의 현

황, 또한 과제 등에 대해서 시기별로 정리 고찰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장애아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의 연구자 및 교육실천가의 모든 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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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지원교육제도 실시전의 일본의 경향

  (1) 특별지원교육제도 도입에 미치는 교육동향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의 제도, 즉 인크루시브(포함식 통합교육)교육제도는 그 제도도입에 

앞서, 국제적 동향을 근거로 한 장애아 교육 등의 광범위한 시책을 거쳐 성립했다. 그 교육 

동향은 표 1과 같다.

구분

인크루시브 교육

제도 전환에 따른 

국제적 압력

후생노동성의

시책

문부과학성의

시책

인크루시브 교육에 

관계되는 특별지원

학교의 센터적 기능

1992년

문부과학성․학습장

애 및 이와 유사한 

학습상의 곤란을 가

진 학생의 지도방법

에 관한 조사연구협

력자회의를 설치

1993년

장애인의 기회균등

화에 관한 유엔표준

규칙 채결

개정장애인기본법이 

공표, 신체장애, 지

적장애 또는 정신장

애를 장애로 일체화

‘통급에 의한 지도’ 

제도가 실시

‘통급에 의한 지도’

에서 초․중학교학

생들을 맹․농․양

호학교에서 지도하

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 수업시수가 

지도요록에 반영화

1994년

특별한교육요구가 

있는 학생의 인크

루시브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행한다고 

한 살라망카 선언

을 채결

1995년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관련(중간보고)

표 1. 특별지원교육제도 도입까지의 교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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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개호체험특별법에 의

한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자격취득 시에 

특별지원학교에서의 

2일간의 체험활동을 

의무로 함

1998년

정신박약을 지적장

애로 용어변경

정신박약을 지적장애

로 용어변경하고, 용

어에 의한 편견을 개

선화

1999년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관련(보고)으로 

학습장애의 정의, 판

별기준 및 지도형태 

등을 명확화

․맹․농․양호학교 

학습지도요령 등이 

개정되고 양호․훈련

의 명칭이 자립활동

으로 변경

․개정된 맹․농․

양호학교 학습지도

요령 등에서 지역에

서의 특수교육에 관

한 상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노력

의무가 규정

․자립활동 및 중복

장애아의 지도에서

는 개별지도계획작

성이 규정

2001년

․장애인의 인권 및 

존엄을 보호․추진

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국제조약

(이후 장애인에 관

한 권리조약)결의안

이 유엔총회에서 채

결

․21세기 특수교육의 

모습관련(최종보고)

에서 ①LD, ADHD, 

고기능자폐성 장애아

동에 대한 교육적 대

응 ②맹․농․양호학

교의 센터적 기능의 

발휘가 제언

․문부과학성특수교

육과를 특별지원교육

과로 변경

․문부과학성‘특별지

원교육의 모습에 관

한 조사연구 관련’조

사연구협력자회의를 

설치

․‘21세기특수교육

의 모습관련(최종보

고)에서 맹․농․양

호학교의 센터적 기

능의 발휘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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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이 없는 또한 

권리에 근거한 사회

를 향한 행동과제

(비와호 밀레니엄 

프레임워크)를 채결. 

2015년을 기한으로 

장애아동이 지역의 

초등교육기관에 통

학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

발과 교육적 요구에 

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결정

․‘장애인에 관한 

권리조약’특별위원

회․ 아드보크 위원

회가 설치

․‘장애인기본계획’

이 각의에서 ‘장애

인의 사회참가를 향

한 시책의 가속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

하여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10

년간 강구해야할 장

애인시책’을 결정. 

학습장애, 주의력결

핍과잉행동장애, 자

폐성장애 등을 포함

해서 교육적 요구에 

따른 지원을 유아기

부터 학교졸업 후까

지 일관된 대응을 

실시

․학교교육법시행령

의 일부개정에 의해 

교육적 요구에 응한 

취학지도,맹․농․

양호학교의 취학기

준에 해당하는 학생 

가운데, 초․중학교

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

해서는 초․중학교

에 취학시킬 수 있

는 인정취학자제도

를 실시

 

2003년

․앞으로의 특별지

원교육의 모습에 관

해서(최종보고)장애

의 정도 등에 따른 

특별의 장소에서 지

도를 행하는 ‘특수

교육’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서 적절

한 교육적 지원을 

행하는‘특별지원교

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을 제언

․앞으로의 특별지

원교육의 모습에 관

해서(최종보고)지역

의 특별지원교육센

터적 역할을 담당하

는 학교로서 ‘특별

지원학교’로서 제도

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포한한 구체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고 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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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장애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기본

적 이념으로서 장애

인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그 

외 기타 권리를 침

해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는 교지

를 규정하고, 장애

가 있는 학생과 장

애가 없는 학생의 

‘교류 및 공동학습’

의 적극적인 추진을 

규정

․‘초․중학교에서 

LD, ADHD, 고기능자

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체제의 정비

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안)으로 초․중학

교에서의 코디네이터 

배치 및 교내지원체

제정비 등의 구체적 

추진의 모습, ADHD, 

고기능자폐성 장애아

동의 정의를 명확화

․문부과학성에 의한 

저시력아동의 확대교

과서 무상급여실시.

․‘장애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장애가 

없는 학생의 ‘교류 

및 공동학습’의 적극

적 추진을 규정

․점자교과서의 무상

배포에 대해 1/9실시

를 시도교과서담당자

회의에서 구두지시

2005년

․발달장애인지원법

‘이 시행되고, 발달

장애의 정의와 발달

장애아의 조기발견

과 조기지원, 유아

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지원의 

필요성을 규정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기위한 제도의 

본모습에 대해서(답

신)특별지원교육으로 

착실히 전환하기위한 

구체적인 제도에 대

해서 제언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기위한 제도의 

본모습에 대해서(답

신)는 특별지원학교

의 센터적 권리를 예

시하는 것과 함께 특

별지원교육실 설치와 

센터적 기능에 의한 

지원의 모습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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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8회 ‘장애인에 관

한 권리조약’ 특별

위원회에서 조약초

안에 기본합의.

‘장애인에 관한 권

리조약’이 유엔총회

에서 채결

․‘장애인자립지원

법’의 시행으로 장

애인의 복지서비스

의 ‘일원화’로 취

업을 위한 접근 등

이 명확화

․교육기본법제4조에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

서 규정

․‘학교교육법시행규

칙’의 일부개정으로 학

습장애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가 통급

에 의한 지도의 대상, 

장애종별로서 자폐성

장애를 인가함. 통급

에 의한 지도의 수업

시수를 탄력화

2007년

‘장애인에 관한 권

리조약’에 9월 28일 

일본은 서명

․‘학교교육법’등의 일

부개정으로 특별지원

학교의 복수장애종별

의 대응과 센터적 기

능의 발휘, 초․중학

교에서의 특별지원교

육의 실시가 제도화

․취학처의 결정에 관

련된 보호자의 의견청

취가 의무화

․학교교육법제74

조에 특별지원학교

의 초․중고등학교

에 센터적 기능의 

발휘가 규정

2008년

․‘장애인에 관한 

권리조약’은 4월 3

일까지 20개국이 추

진하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 

․‘장애아동지원의 

재평가에 관한 검

토회(보고서)에서 

지역에서의 방과후

나 여름방학 등에 

걸쳐 머무르는 곳

의 확보가 제언

․유아원교육요령 ,

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이 개정, 장애아

동 등에 대한 교육실

시와 특별지원학교 등

의 조언 또는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규정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도서 

등의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교

과서 발행자의 자료제

출의 노력의무를 규정

․유아원교육요령,

초․중학교 학습지

도요령을 개정, 장

애아동 등에 대한 

특별지원학교 등의 

조언 또는 도움을 

활용하는 것을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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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등학교학습지도요

령이 개정, 장애아동 

등에 대한 교육실시와 

특별지원학교 등의 조

언 또는 도움을 활용

하는 것을 규정

․특별지원학교학습지

도요령을 개정. 개별

의 교육지원계획, 개

별의 지도계획 작성이 

의무화. 자립 활동은 

‘인간관계의 형성’구

분, 6구분 26항목

․‘특별지원교육의 충

실을 목표로 조기부터 

교육지원의 본모습에 

대하여’조기부터의 교

육상담 등에서 개별의 

교육지원계획을 작성

하고, 시도교육위원회

가 적정취학의 루트라

는 것을 제언

․고등학교에서 특별

지원교육의 추진에 대

해서(고등학교 워킹그

룹보고)에서 고등학교

에서의 특별지원교육

의 충실을 제언. 고등

학교재적학생에 2.2%

의 발달장애학생이 있

다는 것을 보고 

․고등학교 학습지

도요령을 개정, 장

애아동 등에 대해서 

특별지원학교 등의 

조언 또는 도움을 

활용하는 것 등이 

규정

․특별지원학교 학

습지도요령을 개정. 

특별지원교육의 센

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규정화

․고등학교에서 특

별지원교육의 추진

에 대해서(고등학교 

워킹그룹보고)특별

지원학교의 센터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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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의 특별지원학교재적자수의 추이

일본의 특별지원학교재적자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아,아동, 학생의 저 연령화경향을 

보였다.

      유아, 아동, 학생수

5

ゆとり教育の実施
アジア通貨危機

非正規雇用社員の増加

文部科学省 「データから見る日本の教育」 ２００８ より引用・改変

幼児児童生徒学生数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1998  2003  2008

      문부과학성 자료로 본 일본의 교육  2008년 인용.

그림 1. 일본의 유아, 아동, 학생수의 추이

일본에서는 지적장애아동의 후기중등교육학교(고등양호학교 등)의 신증설에 의한 재적자

수의 증가도 있고, 증가경향도 있었다. 그 증가경향은 그림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특별지원학교재적자수의 증가이유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본다.

① 지적장애아동 재적자수의 증가

② 장애인관의 변화

③ 초․중학교의 집단따돌림, 등교거부의 증가로 위기감고조, 특수교육의

   인적․물적인 풍족한 지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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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장애아동 재적자수의 증가

(유아부․초등부․고등부)재적자․각장애종별재적자의 추이

8

지적 장애 특별지원 학교의 성장
知的障害特別支援学校の増加

특별 지원 학교 전체의증가

特別支援学校全体の増加
特別支援学校

知的障害

肢体不自由

聴覚障害

病弱

視覚障害

재학생

在籍者数

특별 지원 학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그림 2. 문부과학성 ‘특별지원교육의 가속적인 충실을 향하여’ (심의정리)2009년 인용

(2) 장애인관의 변화

        한일지적장애인 축구페스티벌                  김원경 명예단장

12

金 源慶名誉団長

금 근원 경북 명예 단장

그림 3. 2009 한일지적장애인 축구페스티벌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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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교육제도 실시 이전보다 증가한 특별지원학교 및 특별지원학급, 통급에 의한 지

도학생수는 잘 살펴보면, 지적장애학생의 특별지원학교 및 특별지원학급의 재적증가와 거

의 일치한다. 이것은 보호자의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의식개선과 고등양호학교 

등의 후기중등교육의 충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내각청이 실시한‘장애인에 관한 여론조사(내각

청장관 정부홍보실 여론조사보고서; 2007년 2월조사)결과, ‘이 세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고 생각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82.9%(표본수 

3,000명)이었다. 이렇게 있다고 회답한 사람(1,505명)에게 ‘5년 전과 비교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57.2%이고, 아주 점차적이지만, 장애인에 대해 호의적인 의식의 개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개선은 최근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텔레비전 방송, 

영화의 제작이나 장애인 스포츠에서의 활약이 매스컴에 노출되는 등에 의해 보다 한층 호

의적인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2009년 일본 삿포로 시에서 개최된 ‘한일 지적장애인축구 페스티벌’(그림 3)에

서는 다수의 지역민들이 협력하고 참가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원 등도 있었고, 또 많은 관

중이 경기장에 들어와 양국의 지적장애선수를 응원하였다. 이와 같은 장애인스포츠대회 등

의 개최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인식의 추진, 그리고 우호적인 장애인관으로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그림3과 같은 ‘障害’라고 쓰는 글자를 ‘障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

다. 각 행정기관에서도 법규상의 글자는 ‘장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障해’라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것도 ‘害(나쁜 것)’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닌 한자의 사용을 피해서 장애인의 의식개선을 꾀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건축물의 장벽해제(무장애 이념)는 1994년 ‘하트빌법’, 교통기관 등의 무장애는 

2000년 ‘교통무장애법’ 등의 각종 법적 기준의 실시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의 적

극적인 지역으로의 진출로 이어지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의해 장애인관

의 변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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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시내를 걷는 맹인  1970년 당시

특별하 이렇게 재미있는 봐
珍しそうに興味深く見ている

신기한 듯 깊은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다.

그림 4. 1970년 당시의 일본 삿포로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역사람들의 반응

이 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기초한 장애인의 직업진출의 확대화와 함께, 무엇보다도 

2004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촉진을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해 기본적 이념으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그 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

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시도 및 읍면동에 장애인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기본적인 계획의 

책정 의무화를 실시한 개정장애인기본법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추진에 의

해 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 장애인관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이 특별지원교육을 받는 근거가 된 일부는 이와 같은 장애

인관의 변화가 지역주민들, 특히 장애를 가진 보호자의 심리에 작용하여 특별지원교육을 

취학의 장으로 선택하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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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중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등교거부의 증가와 특수교육의 진정한 이해

        등교거부아동 증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의 음습화 → 자살

19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生徒指導上の諸問題の推移とこれからの生徒指導」 ２００９

등교 거부 아동 증가

不登校児 の 増 加
학교에서왕따의 음습한화된⇒ 자살

学 校 内 いじめの陰湿 化⇒自殺

(11) 학생 한 사람당 학교교육비

그림 5. 집단 따돌림의 추이와 특별지원학교 학생의 학교교육비

등교거부나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병리의 윈인에 대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특별활

동편~(2008년)은 ① 도시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인간관계의 삭막화 등이 진행 중이고,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배움의 터가 감소하고 있는 것, ②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간접체험이나 유사체험이 팽창한 반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사회성

이 길러지기 힘든 것 ③ 이와 같은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대인관계가 미숙한 채로 협

력적인 생활을 만드는 것이 힘드는 경우가 집단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폭력행위 등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의 보호자는 무리하게 일반학급에 취학시킴으로서 집단 따돌림이나 등

교거부로 이어지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그 것을 피하는 의미에서도 특별지원학

급이나 특별지원학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한 교육을 바라는 결과가 특별지원교육으로

의 재적자수 증가의 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특별지원교육의 전폭적인 지원의 교육은 학급편제기준에 의한 인적․물적인 전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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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해서 취학 장려비에 의한 학용품비 등을 포함한 보조금제도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거품경제가 빠지고 난 후, 고용형태의 변화 등을 시작으로 가계경제

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장애를 가진 학생의 보호자의 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특별

지원교육으로 향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2. 특별지원교육․인크루시브(포함식 통합교육)교육제도로 전환

특별지원교육․인크루시브(포함식 통합교육)교육제도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1993년 유엔

의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유엔 표준규칙’ 채결을 들 수 있다. 표준규칙 교육에 관한 

항목에는 ‘정부는 장애를 가진 아동․청년․성인이 통합된 환경에서 초등․중등․고등교육

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교육이 교육체계

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통합된 환경에

서 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교육제도가 세계적 기준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은 

다음 항목을 교육규칙의 속에 넣어 인크루시브 교육제도가 아닌 분리적인 특수교육제도의 

유지를 도모했다.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유엔의 표준규칙

2. 평등한 참가를 위한 목표분야

규칙6. 교육

8. 일반학교체계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든 요구를 전과 같이 적절하게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의 고려도 가능하다. 그 목적은 학생을 일반학교체계의 교육으

로 서비스를 해야만 한다. 특수교육의 질은 일반학교와 같은 기준과 의욕을 반영하고, 

일반학교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나가야 한다. 적어도 장애를 가진 학생은 장애를 가지

지 않은 학생과 똑같은 교육적 자원을 할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반교육으로의 특수

교육의 단계적인 전반적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일부의 학생에게는 현

재처럼 특수교육이 가장 적절한 교육의 형태임을 지각할 수 있음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크루시브 교육의 조류는 1994년 ‘살라만카 선언’을 시작으로, 그 후 

유엔의 ‘장애인에 관한 권리조약’ 발효에 이르기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표 2는 특별지원교

육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국제적인 동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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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크루시브 교육제도 전환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1993년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유엔 표준규칙의 채결

1994년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의 인크루시브 교육을 일반학교에서 실시한다’고 

하는 살라만카 선언을 채택

2001년
․장애인의 인권 및 존엄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종합적인 국제조약(이후 장

애인에 관한 권리조약)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2002년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귄리에 토대한 사회를 위한 행동과제 ‘비와호 밀레니엄 

워크’를 채택. 2015년을 기한으로 장애아동이 지역의 초등교육기관에 통학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요구에 따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

․‘장애인에 관한 권리조약’ 특별위원회를 설치

2006년 ․제8회 ‘장애인에 관한 권리조약’ 특별위원회에서 조약초안에 기본합의

2007년 ․장애인에 관한 권리조약'에 9월 28일 일본은 서명

2008년 ․장애인에 관한 권리조약은 4월 3일까지 20개국이 유지하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

표 2.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의 전환에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

한편 일본국내에서도 1992년 문부과학성은 ‘학습장애 및 이와 유사한 학습상의 곤란을 

가진 학생의 지도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를 설치하고, 통급에 의한 지도와의 관련

을 포함하여 현재의 발달장애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장애

아동’에 대한 대응에서는 해당대상아동이 일반학급에 재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지도내

용․방법의 책임분담 등도 포함해서 곤란을 나타내 1999년 문부과학성'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보고)는 겨우 학습장애의 정의, 판별기준 및 지도형태 등이 명확해지고, 각지

에서 문부과학성의 지도아래 시범지도가 실시되었다.

이후, 표 1의 경위에 있는 것처럼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은 표 2의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국내교육시책에 반영하여 2007년 일본 독자적인 인크루시브 교육제도로서 제도화되었다.

2. 2009년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의 현재․현황

  (1) 새로운 장애영역 : 발달장애

문부과학성은 발달장애를 특별지원교육대상의 새로운 장애영역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

(2004년 12월 10일 법률제 167호)에 규정된 발달장애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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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의 정의 <Autistic Disorder>

(2003년 3월의 ‘앞으로의 특별지원교육의 본모습에 관하여(최종보고)참고자료에서 작성)

  자폐성장애는 3세경까지 나타난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곤란하고, 언어발달이 지체

되며, 흥미나 관심이 협소하다<특정의 물건에 강한 집착을 특징으로 하는 행동장애가 있고, 중추

신경계의 어떤 요인에 의한 기능부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기능자폐성장애의 정의 <High- Functioning Autism>

(2003년 3월의 ‘앞으로의 특별지원교육의 본모습에 관하여(최종보고)참고자료에서 발췌)

  고기능자폐성장애는 3세경까지 나타난다. 타인과의 사회적관계의 형성이 곤란하고, 언어발달이 

지체되며, 흥미나 관심의 폭이 좁다<특정의 물건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행동장애로서의 자폐성장애의 일종으로 지적발달의 지체를 동반하지 않는다. 또 중추신경계에 어

떤 요인에 의한 기능부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습장애(LD)의 정의 <Learning Disabilities>

(1999년 7월의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보고)발췌

  학습장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지적발달이 늦지는 않지만, 듣고, 말하고, 쓰

고, 계산 또는 추론하는 능력 중에서 특정한 영역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곤란을 나타내는 다양

한 상태를 가리킨다.

  학습장애는 그 원인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어떤 기능장애가 있다고 추정되지만, 시각장애, 청각

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등의 장애나, 환경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정의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2003년 3월의 ‘앞으로의 특별지원교육의 본모습에 대해서(최종보고)참고자료에서 발췌)

  ADHD라고 하는 것은 연령 또는 발달에 부적합한 주의력, 또는 충동성, 과잉행동성을 특징으

로 하는 행동의 장애로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학업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 7세 이전에 나타나고, 그 상태가 계속된다. 중추신경계에 어떤 요인에 의한 기능부전이 있

다고 추정된다.

아스퍼거 증후군

  지적발달의 지체를 동반하지 않고, 자폐성장애의 특징 중에 언어발달의 지체를 동반하지 않는

다. 즉 고기능자폐성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은 광범성발달장애로 분류된다. 

또 발달장애와 관련된 학생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은 2002년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관한 전국실태조사’(문부과학성‘ 앞으로의 특별지원교육

의 본모습(최종보고)’2003년)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일반학급에는 6.3%의 비율로 학습

면이나 행동면에서 현저한 곤란을 나타내는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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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발달이 늦지는 않지만, 학습면이나 행동면에서 현저한 곤란을 나타낸다고 담임교사가 

회답한 학생의 비율 6.3%

학습면이나 행동면에서 현저히 곤란을 나타낸다 6.3%

학습면에서 현저한 곤란을 나타낸다 4.5%

행동면에서 현저한 곤란을 나타낸다 4.5%

학습면과 행동면이 동시에 현저한 곤란을 나타낸다 1.2%

※ 소숫점 이하의 사사오입에 의해 아래의 표 1, 2의 수치부터 계산하면 6.2%가 된다. 

※ 학습면에서 현저한 곤란을 나타낸다는 것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계산하고, 추론하는 

것의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현저한 곤란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한편, 행동면에서 현저

한 곤란을 나타낸다는 것은 부주의의 문제, 과잉행동성-충동성의 문제 또는 대인관계나 고

집 등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현저함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 한다.

더욱이 같은 보고서에서는 특별지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도록 제언되었고, 이

후의 법제 등에서도 반영되었다.

  특별지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특수교육의 대상뿐만 아니라, LD, ADHD, 고기능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자립이나 사회참가를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

람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고 생활이나 학습상

의 곤란을 개선 또는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행하

는  것을 말한다.

  (2) 특별지원교육제도의 개략

특별지원교육은 2006년 12월에 시행된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장애상태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이다.

또 2007년 4월 1일에 개정학교교육법이 시행되고, 그때까지의 ‘특수교육(장애의 정도 등

에 따라 특별한 장소에서 지도를 행함)에서 특별지원교육(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행함)으로의 전환이 제도화되었다.

개정학교교육법의 개략은 ①복수의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학교의 창설 ②특

별지원학교의 센터적 기능의 발휘 ③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의 특별지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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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이다.

2007년 4월 1일, 문부과학성으로부터 ‘특별지원교육의 추진에 대해서(통지)’발표되고 특별

지원교육의 이념이나 기본적인 사고, 유의사항 등이 발표되었다.

특별지원교육의 이념

  특별지원교육은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의 자립이나 사회참가를 목적으로 주체적

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유아, 아동,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고 생활이나 학습상의 곤란을 개선 또는 극

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 및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이다. 

  또 특별지원교육은 지금까지의 특수교육의 대상뿐만 아니라, 지적인 지체가 없는 발달장

애도 포함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 아동, 학생이 재적하는 모든 학교에서 실

시되는 것이다.

  더욱이 특별지원교육은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의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애의 

유무나 기타 개개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공생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일본의 현재 및 장래사회에 주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다.

특별지원교육제도에서는 학교교육법에 의해 특별지원학교에 있어서 ‘센터적 기능의 발

휘’와 함께 유아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학교에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 교

내위원회가 설치되고,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개별교육지원계획’ 및 ‘개별의 지도

계획’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① 특별지원학교의 센터적 기능

특별지원학교는 2007년 4월 1일 시행의 개정학교교육법 제74조에 의해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언이나 도움에 힘쓰는 것, 즉 ‘센터적 기능’의 

발휘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별지원학교의 센터적 기능은 중앙교육심의회답신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기위한제도의 

본모습’(2005)에서 지역에 있어서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해가기 위한 중핵적

인 역할로서 자리매김했다. 특히 초․중학교에 재적하는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일반

학급에 재적하는 LD․ADHD․고기능자폐성장애 등의 학생을 포함, 그 교육적 요구에 응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가기 위해서는 특별지원학교가 교육상의 높은 전문성을 살려나가면서 

지역의 초․중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다음의 6가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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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센터적 기능을 예시했다.

• 초․중학교 등의 교원에 대한 지원기능

• 특별지원교육 등에 관한 상담․정보제공 기능

• 장애가 있는 유아․아동․학생에 대한 지도․지원 기능

• 초․중학교 등의 교원에 대한 연구협력 기능

• 장애가 있는 유아․아동․학생에 대한 시설설비 등의 제공기능

② 유․초․중․고등학교의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및 교내위원회

유아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별지원교육을 추진․충실하기 위한 문부과학

성‘특별지원교육의 추진에 대해서(통지)(2007년)는 모든 학교에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를 

지명할 것과 교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특별 지원 교육 코디 네이터 特別支援教育コーディネーター특별 지원 교육 코디 네이터 特別支援教育コーディネーター

• マネジメント
• 連絡・調整
• 情報収集
• 広報活動
• ネットワーク

・校内や関係機関

との連絡調整
・保護者に対する
相談窓口

・校内委員会での
推進役

課題解決へ向けた筋道

校内（学年、学級、

管理職、保護者）

校外（医療・福祉機関、

盲・聾・養護学校、
相談機関）

通信の発行、ＨＰの活用

進路開拓、地域資源の確認
ネットワーク会議への参加

그림 6. 홋카이도학교교육연구회 ‘여기가 포인트 홋카이도의 특별지원교육 2006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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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원회의 역할 校内委員会の役割

그림 7. 홋카이도학교교육연구회 ‘여기가 포인트 홋카이도의 특별지원교육 2006년 인용

③ 개별 교육지원계획․개별지원계획의 작성

개별교육지원계획은 2003년도에 실시된 장애인기본계획에서 교육, 의료, 복지, 노동 등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의 생애에 걸쳐 계속적인 지원체제를 정비하기위한 

개별지원계획의 학교교육단계에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유아․아동․학생을 둘러싼 보호자를 시작으로 한 관계기관과 교사 

및 학교가 협력해서 개별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또, 개별지도계획은 장애가 있는 유아․아동․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애상태 등에 따

라 섬세하고 빈틈없는 지도가 행해지도록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나 지도계획, 해당유아․아

동․학생의 개별교육지원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유아․아동․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적 요구에 응해서 지도목표나 지도내용․방법 등을 강구한 지도계획이다. 

개별의 지도계획은 지금까지도 중복장애아동 및 자립활동의 지도로 그 작성은 의무화했지

만, 신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은 모든 지도에서 이 개별지도계획의 작성이 의무화되었

다. 개별지도계획은 학생의 실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유아․아동․학생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계획일지 아닐지의 여부는 실제의 지도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Plan)-실천(Do)-평가․지도계획의 작성(Check) - 개선(Action)의 과정에서 적절한 평

가를 행하고 지도내용이나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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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幼稚園
保育所

小学校

特別支援学校

福祉、医療等

関係機関

保護者

福祉、医療、労働
等関係機関

福祉、医療、労働

等関係機関

NPO

企業

特別支援学校

大学

高校

大学

高校

特別支援学校

小学校

・一人一人の教育的
ニーズを把握

・関係者、機関の連携に

よる適切な教育的支援
・P-D-Sのプロセスが

重要

保護者

個別の教育支援計画

中学校

保護者

就学前

就学中

卒業後

個別の教育支援計画個別の教育支援計画

個別の指導計画 幼児児童生徒一人一人の障がいの
状態等に応じたきめ細かな指導が行えるよう、学校における

教育課程や指導計画、当該幼児児童生徒の個別の教育
支援計画等を踏まえて、より具体的に幼児児童生徒一人
一人の教育的ニーズに対応して、指導目標や指導内容・
方法等を盛り込んだ指導計画。

個別の指導計画

特別支援教育 福祉・医療・教育・労働の連携ツール

개별교육지원 계획

발달 단계의수직 연계 복지 의료 교육 노동 옆에있는 통합 도구発 達段階の縦 の連携福祉・医療 ・教育 ・労働の 横 の連携ツー

개별지도 계획

그림 8. 홋카이도학교교육연구회 ‘여기가 포인트 홋카이도의 특별지원교육 2006년 인용

(4) 장애아동의 취학제도와 의무교육연대의 취학상황

일본 장애학생의 학교교육으로의 취학은 시도 교육위원회의 전문사항이다.

일본은 2002년 ‘인정취학자가 제도화되어, 특별지원학교 등의 취학지도가 필요한 취학기

준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어도 시도교육위원회가 초․중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특별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중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인정취학자제도의 실시이전에도 실태를 보면, 본래 특별지원학교 등에 취학이 필요하

다고 한 많은 장애아동이 초․중학교의 일반학급에 재적했지만, 인정취학제도는 이와 같은 

실체를 모순 없이 정비․해결하기위해 제도화되었다.

또 2009년 개정학교교육법시행령제 18조의 2에서 ‘다음 학년의 초부터 인정취학자로서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는 자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부에 취학시켜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취학의 지정통지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보호자 및 교육학, 의학, 심리학 그 외 기

타의 장애가 있는 학생 등의 취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취학에 있어서 보호자에게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인정

취학자제도의 적용과 특별지원학교 초등부로 취학을 할 때는 보호자의 의향을 강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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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시도교육위원회가 담당해야 되는 사무이지만, 실질적

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9. 2008년도 특별지원교육대상개념도(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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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의 과제

(1) 특별지원교실제도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제도는 유엔의 ‘장애인의 귄리에 관한 조약’ 추진을 목적으로 한 국

내정비단계에서 이 조약을 추진한 경우로, 현재의 특별지원학교, 특별지원학급, 통급에 의한 

지도, 일반학급에서의 배려있는 지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좋을지 어떨지는 매우 의문이다.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본모습에 대해서는(답신) (2005년)

특별지원교실 구상을 제언했다. 그러나 시기상 빠르다는 의견이나 장애정도가 무거운 중

도(重度)장애학생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등 여러 가지 보호자를 포함한 사회적 반대도 

있고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2006년 4월 25일 참의원문교과학위원회에서의 특별지

원교육제도 전환에 관계되는 개정학교교육법의 결의에서는 특별지원교육제도의 조기이행에 

이르는 다음의 내용이 부대의 결의되었다. 이 부대의 결의에서는 현 정권의 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인 추진을 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교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한 부대결의

8. 장애인 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류 및 공동 학습을 더욱 적극적

으로 추진할 것, 또 특별지원학급에 관해서는 대상이 되는 아동의 증가, 교육의 곤란성 

등으로 충분히 배려한 시설설비를 위해 힘쓰는 것과 함께 특별지원교실이 가능한 한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

표 3. 특별지원교실의 구상

특별 지원 교실 구상 特別支援教室の構想
特別支援教育を推進するための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答申 ） 平成１７年１２月８日 中央教育審議会

일 부 시간에 만 특별 지원 교실에서 특별지도
를 받는 모양 .
一 部の 時間 のみ 特別 支援教 室で特 別の 指導 を
受 け る形 態。

특 별 지원 교실
Ⅲ

特 別支 援教 室
Ⅲ

비 교적 많은 시간을 일반 학급에서 지도를 받

으 면서 , 장애 상태에 따라 상당한 정도 의 시간
을 특별 지원 교실에서 특 별지도를 받는 모양 .
比 較的 多くの時 間を通 常の 学級 で指導 を受け

つ つ 、障害の 状態 に応 じ、相 当程 度の 時間 を特
別 支援 教室 で特別 の指 導を受 ける 形態 。

특 별 지원 교실

Ⅱ

特 別支 援教 室

Ⅱ

대 부분의 시 간을 특별 지 원 교실에 서 특별지
도 를받는 모 양 .
ほ とん ど の時 間を特 別支 援教 室で特別 の指 導
を 受け る形 態。

특 별 지원 교실
Ⅰ

特 別支 援教 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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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특별지원학급 및 통급지도교실 설치수

特 別 支 援 学 級 及 び 通 級 指 導 教 室 の 設 置 小 学 校

1 53 9 1校1 5 0 51校1 4 6 8 1校
設 置 総 数

2 21 9 7校2 2 4 20校2 2 6 0 7校小 学 校 総 数

6 9 .3 0 %6 7 .1 0 %6 4 .9 0 %設 置 率

2 0 0 8年 度20 0 7年 度2 0 0 6年 度区 分

特 別 支 援 学 級 及 び 通 級 指 導 教 室 の 設 置 中 学 校

71 3 5校6 9 8 9校6 7 9 7校
設 置 総 数

1 00 5 5校1 0 1 5 0校1 0 1 9 0校
中 学 校 総 数

7 1 .0 0 %6 8 .9 0 %6 6 .7 0%設 置 率

2 0 0 8年 度2 0 0 7年 度2 0 0 6年 度区 分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본 모습에 대해서는(답신) 특별지

원교실의 구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각 학교의 장애학생의 실태에 따라 특별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것과 함께 LD, ADHD, 고기능 자폐성 장애등의 학생도 

포함하여 장애학생이 원칙적으로 일반 학급에 재적하면서 특별한 장소에서 적절한 지도 및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탄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특별지원교실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LD, ADHD, 고기능 자폐성 장애등의 학

생도 포함하여 장애학생이 원칙으로서 일반학급에 재적하고 교원의 적절한 배려, 팀티칭, 

개별지도나 학습내용 습득정도에 따라 지도 등의 연구에 의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으면

서 필요한 시간에 특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실을 지역의 실정 개개 학생의 장애상태 적

절한 지도 및 필요한 지원의 내용․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써 표상에 있는 3가지 범주의 특별지원교실을 제언했다.

문부과학성특별지원교육자료(2009년 4월)에 일본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특별지원학

급 및 통급에 의한 지도에 따른 통급지도교실의 설치율은 2008년도에 약 7할(표 4)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서술한 특별지원교실제도는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인 것으로

써 일본에 채용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아직 의무교육화 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2.2%의 발달장애학생(문

부과학성 고등학교에서 특별추진에 대한 보고)(2009년)에 대한 대응은 큰 과제이다.

특별지원교육 특히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자의 졸업 후의 진로도 큰 과제이다.

문부과학성 특별지원교육자료(2009년 4월)에는 졸업자의 3할이 취직․진학 등이지만 7할

이 시설․의료기관․재택 등으로 되어있다.

문부과학성이 나타낸 특별지원교육의 이념은 ‘장애가 있는 유아․아동․학생의 자립이나 

사회참가를 위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유아․아동․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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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고 생활이나 학습상의 곤란

을 개선 또는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 및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이 이념을 구현화하기 위해서는 고등부 졸업의 취업률을 높이는 직업교육이 충실이 요구

된다.

特別支援学校高等部本科卒業後の状況

進学者

教育訓練機関

就職者

施設・医療機関

その他
９，１１０人

６３．２％

３，５０６人
２４．３％

８７３人
６．１％

３９４人

２．７％

５３４人
３．７％

２００８年３月
１４，４１７人

課題
就職率の低さ
２４．３％高等部への進学率が増加

→ 就職率の低下

그림 10. 2008년도 특별 지원학교 고등부 졸업후의 진로상황

(3) 전문성의 확보

특별지원교육에서는 장애가 있는 유아․아동․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애 상황 등에 

적확하게 대응한 교육을 행하여, 장래 지역 안에서 사회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해 지도하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문부과학성 특별지원교육자료(2009년 4월)에서는 해당 장애종별의 자격증 보유상황에서는 

시각장애교육 및 청각장애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각 도에 설치가 적은 시각장애교육과 청각장애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학교에 해당 장애

종별의 자격증 보유자가 적은 것은 교육의 질이란 점에서 보아도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특별지원학교의 시각장애교육 및 청각장애교육의 전문성의 확보 이상으로 위기적인 상황

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설치되어있는 특별지원학급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이다. 표6에서

는 약 3할의 자격증보유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별지원학급의 교

내인사권이 해당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장은 역량이 있는 중견교사를 일반학급의 

담임으로 배치하고, 신임자 등을 특별지원학급 담임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적하는 학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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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있다. 또 어떤 현에서는 ‘특별지원학급담당교원의 3할이 1년째, 5할이 3년 이내이다’ 

또 특별지원학급을 교내에 설치해도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도 만나게 

되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표 5. 특별지원학교 교사의 해당장애종별 자격증 보유상황

표 6. 특별지원 학급 담당 교원의 특별지원 학교 교사 자격증 보유율

그런데, 전문성은 아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본 연구자는 2004년 문부과

학성초등․중등교육국특별지원교육과편 특별지원교육 No15에 권두언으로서 이 전문성의 

확보에 관계되는 소론을 피력했는데 참고로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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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서를 횡서로 변환

권두언  [전문성을 기르고 갈고 닦다] 홋카이도 도립특수교육센터 소장 스즈키 시게오

◯ 전문성은 사라지는 것

  내가 봉직한 35년 전 당시는 홋카이도내의 각 맹학교에서는 각각의 학교가 독자적으로 구안한 

지도내용․방법을 계승하고, 어느 학교에서라도 시각장애교육의 전문성에 근거한 지도가 행해지

고 있었습니다. 그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던 홋카이도 내의 맹학교에 후일 교장으로서 근무했을 

때, 맹학교의 전통적인 전문성이 사라져버린 충격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A맹학교에 부임한 첫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동들이 있는 현관 앞은 첫눈이 쌓이고, 완전 하얀 

색깔이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아동이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

의 보행지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교장실에서 집무를 보고나서 현관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 흰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시각장애아동이 아직 현관 앞의 눈 속에 있어 학교 앞의 도로

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째서 아까부터 똑같은 장소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

까”하고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을 때, “눈 때문에 점자 블럭이 감추어져버렸습니다. 아동이 그것을 

찾지 않고 단지 선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보면, 점자 

블럭을 의지하는 보행지도를 너무 한 나머지, 보행지도의 기본인 현관 앞의 환경구성이나 현관과 

도로와의 위치관계 등을 치밀하고 상세하게 지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부임한 B맹학교에서는 중복장애학급의 수업에서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아동이 

적기 때문에 “왜 아동들에게 점자를 지도하지 않습니까?”하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러자 “이 아이들은 중복장애아동으로서 아직 점자를 배우기까지의 발달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장애 양호학교의 교육과정에 토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전혀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로도 점자를 지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7월에 

들어서서 유아부와 중학부 중복장애학급의 점자를 사용해야만 할 아동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

해서 한 사람 당,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아동들의 손을 잡고 바디이미지나 수 개념, 촉각에 의한 

도형개념의 형성상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점자를 즉시라도 지도 가능한 아이, 착석해서 

대면지도가 가능하게 되면 점자지도가 가능한 아이,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게 되

면 점자지도가 가능한 아이 등으로 판단이 가능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이 이 결과를 

담임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에게도 전달하여 2학기부터는 교육과정을 점자지도와 점자의 촉독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지도를 실시하도록 근본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관리직의 눈]이 전문성을 기른다.

  교육공무원특례법제2조제1항에는‘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

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교육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의 직책은 특

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유아․아동․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특성 등에 따른 최상의 생활

을 장차 전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고, 수양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많은 보호자분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문성이 높은 교원이 담당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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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어떠합니까? 4월, 개학식 당일의 보호자가 가지는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 아이의 담임은 

누구일까? 입니다. 보호자는 그 상황을 “당첨돼서 너무 행복하다. 빗나가서 맥이 풀린다”라고 표

현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을 분담시키는 책임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을 비롯한 관리직은 교사의 일

상적인 수업을 직접 ‘관리직의 눈’으로 철저하게 지도․조언을 해야만 한다. 그런 가운데 장애종

별에 따른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리직이 장애종별에 따른 독특한 지도실천에 의해 체득된 즉 ‘실천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종별의 전문성에 관계

된 지식을 전문학술지 등에서 연구․습득하고 ‘기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의 관점에서 적극적으

로 지도․조언하는 것이 관리직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관리직의 눈’에 의해 일상의 수업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신분상승을 

원하는 교사는 관리직에 의한 일상적인 수업의 지도․조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보호자의 눈], [지역의 눈]이 전문성을 빛나게 한다.

  본 센터에서는 연수 강좌나 각 학교에서의 교내연수회 등에서 소속직원이 강의를 한 경우, 수

강자에 의한 고객만족도평가(대단히 만족, 만족, 조금 불만, 불만의 4단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예를 들어보면, 이 수강자에 의한 만족도평가를 행하

고 난 뒤부터 저를 포함해서 소숫점이라도 평가점을 올리려고 필사적으로 강의의 내용이나 구성, 

영상자료의 효과적인 사용방법 등을 필사적으로 구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강자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당 센터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본 

평가표에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의미를 몰랐다'등의 수강한 교사의 감상․의견도 그 당시에 

쓰는 교사도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직무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각 학교․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평가의 일환으로서 ‘보행지도에 의

한 독립적으로 통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등과 ‘보호자의 눈’을 통한 지도력평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센터적 기능으로서 지역에 발휘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지역의 눈’을 통한 외부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보호자나 지역으로부터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학교로서, 교사로서, 깊은 전문성을 갈고 닦기 

위한 추진력이 되는 것과 동시에 특별지원교육이 보다 한층 진전하는 기반이 됩니다.

‘(스즈키 시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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